
성읍민속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민속마을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몇백년 전에 지어진 낡고, 좁고, 불편

한 집에서 살기는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재조정하고, 증 개축 절

차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가

절차 권한을 기존 문화재청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3일 성읍민속마을에서 만난

김철홍 성읍1리장의 단호한 말이다.

그는 성읍민속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유 재산인 자신의 집은 고사

하고 간단하게 휴게음식점을 하려해도 증

개축(현재 15~17평 규모에서 25평 정도로

확장)을 할 수 없는 게 현실 이라며 문화

재보호법이 너무 강해 매년 초가 3~4동이

나오며 빈집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고 했다.

또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로 폐가

가 점점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감

수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주여건은 개선돼

야 한다

며 사람

이 사는

민속마을

로서의 존

속을 위해

서는 현재

문화재청

에서 이뤄

지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 권한

을 제주도

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

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성읍마을을 직접 찾아와 집집마다 돌면서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경청했다 며 그후 규

제 완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불법건축

물 정비 매뉴얼)지침을 보내며 적극 협조

했다 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유산본부에는 행정 성

격상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돼 있고, 보직

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 연속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시

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며 이에 성읍민속

마을 관리 주체를 서귀포시로 이관해야 한

다 고 했다. 예를 들어 유산본부가 한라

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의 사업을

문화재청에 요청하는데 성읍민속마을에 대

한 요구는 그만큼 소외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만 믿고 지금껏 30년

간 따라왔는데 폐가만 늘어나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토박이인 그의 마을에 대한 애착은 부족

함이 없다. 제주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

한 성읍마을 자체는 보물이다. 그러나 행정

의 무관심 속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마을의 고유성과 주민이 제대

로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

다 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사람이 사는 민

속마을로서 유적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인

마을과 전통을 지키며 사는 주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위치한 정의현

성을 품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은 제주지역

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곳이다. 특히 국가지정 민속마을로서의 자

격을 갖추고 있는 데다 주민들이 직접 거주

하고 있다는 점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정의현의 중심마

을로서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간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를 토

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라는 굴레 로 인한 주

민들의 갖가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통을 보호 보전하는 숙명적인 시간적 지

리적 배경으로 인한 걸림돌은 젊은이들은

물론 대를 이어 이곳을 지키던 토착주민들

마저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회에 걸

쳐 성읍민속마을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

에 대해 점검코자 한다.

▶ 문화재보호 따른 각종 규제 주민 불

편 직결 =성읍민속마을은 직접 주민들이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주거지이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의 존재감을 이

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백년전의 마을 모습을 지켜야 하기에 이

에 따른 각종 규제는 주민 불편으로 직결되

고 있다.

현상변경을 받으려면 우선 서귀포시에

신청하고, 시는 다시 제주유산본부에 요청

하고, 유산본부는 재차 문화재청에 요구해

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

다. 소요시간도 적지 않다.

현재 성의민속마을에는 지정 문화재 26

개(민속 6, 무형 1, 천연기념물 1, 도 18)가

있다. 600년 역사를 간직한 정의현성, 천

연기념물 느티나무와 팽나무군, 국가민속

문화재 제주 초가 5가구 16동, 국가무형문

화재 제주민요 등이 있다. 여기에 제주특

별자치도 지정 유형문화재 정의향교를 비

롯해 돌하르방, 오메기술 고소리술, 초가

장, 영장소리, 정의현 객사 전패 등도 즐비

하다.

하지만 이곳이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재난피해 복구조차도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좁고 낡고

불편한 초가에서 직접 주민들이 거주해야

하는 형국으로 각종 문화재 보호 및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

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보전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된 목소리다.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산권 피해 커… 무허가 가옥 개조

불법양산 심각=성읍민속마을의 국가민속

문화재(188호) 지정으로 지난 38년간 이어

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한 실정이

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개

발 규제와 함께 가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절차도 복잡해 허가를 받지 않고 현대식 화

장실, 보일러실, 부엌 등 가옥을 개조하는

등 불법행위도 적지 않다.

성읍민속마을 등 제주도 내 문화재 관리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에 따르면 등록가옥은 306가옥 1305호다.

이 가운데 훼손된 곳은 237가옥이며 무허

가 건축물도 870동에 이른다.

이에 제주유산본부는 훼손 가옥에 대해

2016년 이후 매년 10억원(가옥당 2억~3억

원)을 들여 현재 15가옥을 정비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 2026년까지 시범정비

사업(철거비 ㎡당 50만원)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문화재청으로부터 불법건축

물에 대해 규모는 171㎡(25평)까지, 근린시

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와 다소

는 숨통을 틔웠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

이 운영되고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자문

단이 참여해 자문함으로써 허가절차의 어려

움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문화재청

과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현

재 제주성읍마을 3차 종합정비계획(2023~

32)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등재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유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 소유

의 초가 보수(철거하나 원형 보전 기본) 신

청이 30여건에 이르는데, 연간 문화재청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 규모는 3~4가구(보수

비 가구당 3억~4억원) 수준 이라며 주민

불편은 있으나, 민속마을인 만큼 성곽이나

초가 등을 원형 보전하자는 의견을 내는 주

민도 적지 않다 고 했다. 백금탁기자

기 획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9

문화재 보호라는 굴레 … 주민 재산권 침해에 불편 심화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600년전 정의현 중심지인 성읍민속마을의 정의현성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성 내에 있는 옛 모습을 간직한 한봉일 고택 과 현대식 창틀 등 다소 개조된
성밖의 초가들의 모습(사진 오른쪽). 백금탁기자

김철홍 성읍1리장 인터뷰

김철홍 이장


